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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일시 3.15.(수) 10:00 이후 보도 가능합니다.

원희룡 장관,“가짜 노조 전임자도 퇴출시킬 것”

- 국토부 피해사례 일제조사(1.19 발표) 세부 분석결과 공개 -

- 부당 노조 전임비 수수 월 평균 140만원 … 이 외에 월 20만원 복지기금 관행 - 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지난 1월 19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

피해사례 일제조사(`22.12.30.∼`23.1.13.)에 접수된 내용 중 소위 ‘노조 

전임비’등 부당금품 수수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하였다.

 ㅇ 소위 ‘노조 전임비’는 ｢노동조합법｣ 상 ‘유급 근로시간 면제’ 제도를 

의미하는 것으로,

   - 근로자가 조합 소속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자와의 협의·교섭 

등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 없이도 급여를 

지급하는 제도이다. 

   - 이러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

있어야 한다.

□  한편,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면제한도를 정하고 있으나,

 ㅇ 건설 관련 노조는 조합원 수 및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

노조에서 지정하는 대로 지급하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하였다.

     < 유급 근로시간면제 한도(단위 : 명, 시간)>

조합원수 ∼99 100∼199 200∼299 300∼499 500∼999
1,000∼
2,999

3,000∼
4,999

5,000∼
9,999

10,000∼
14,999

15,000∼

연간한도 2,000↓ 3,000↓ 4,000↓ 5,000↓ 6,000↓ 10,000↓ 14,000↓ 22,000↓ 28,000↓ 36,000↓



- 2 -

 ㅇ 사용자가 노조 관련 정보 및 전임자의 활동 내역 등을 알 수 없는 상황

에서,

   - 1개 현장의 1개 업체를 대상으로 10개의 노조가 전임비를 받아가는 

사례도 있었다.

□ 업계에 따르면 소위 ‘노조 전임비’ 수수 구조는 다음과 같다.

 ㅇ 최초에 현장이 개설되면 해당 지역 노조에서 소속 작업반 투입을 강요

하는 등 소위 ‘현장교섭’을 진행하며,

   - 이 과정에서 전임자에 대한 ‘노조 전임비’가 사실상 강요되는 것이 

현재는 관행처럼 정착되었다고 전하였다.

 ㅇ 이러한 전임자는 노조에서 지정하여 계좌번호 및 금액을 통보, 건설사는 

해당 전임자의 얼굴도 모르고 돈만 입금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고,

   -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는 이러한 전임자와의 근로계약 체결, 4대 

보험 등을 서류 상 현장에 근로하는 것처럼 처리한다고 전하였다.

 ㅇ 한편, 이러한 ‘노조 전임비’ 외에도 소위 복지기금이라고 하여 통상적

으로 노조가 업체별로 일정 비용(월 20만원)을 요구하고, 수수하는 관행도 

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소위 ‘노조 전임비’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     < 노조전임비 분석 개요>

◈ 자료 : ‘피해사례 일제조사*’(’22.12.30∼’23.1.13) 시 제출 자료

기준 : ‘전임비’ 명목 체크된 경우, 계좌 입금액·수취자 정보가 있는 경우

   * 1,484곳 현장, 2,070건 접수 → 이 중, 전임비 수수 사례는 567건(27.4%) 접수

 ㅇ (총 수수액) 전임비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수수한 누적액은 164백

만원(20개 현장)으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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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전임비 수수 누적 총액 상위 10명 >

구분 대상자
누적총액
(백만원)

현장
개수

지급기간
월 평균액
(백만원)

1 A 164 20 18.11 ~ 22.11 3.35
2 B 86.9 1 20.2 ~ 21.1 7.24
3 C 86.3 3 20.2 ~ 21.1 7.19
4 D 85.8 1 20.2 ~ 21.1 7.15
5 E 81.0 1 20.2 ~ 21.1 6.75
6 F 80.9 1 20.2 ~ 21.1 6.74
7 G 75.3 1 20.1 ~ 21.1 5.79
8 H 74.9 1 20.3 ~ 21.2 6.24
9 I 73.9 1 20.3 ~ 20.12 7.39
10 △△△△노동조합 73.6 1 21.11~22.4 12.3

 ㅇ (월 평균 수수액) 소위 ‘노조 전임자의’ 월 평균 수수액은 140만원

이었으며, 최대 월 1,70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.

 ㅇ (중복 수수자) 한 사람이 동일 기간에 다 수의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는 

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   - 이들은 같은 기간 동안 평균 2.5개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았으며, A씨는 

같은 기간에 최대 10개 현장**에서 전임비 등을 수수하기도 하였다.

     * 같은 기간에 돈을 받아간 현장 수 / ** 누적총액 최대 수수자와 동일인(1.6억원, 20개 현장)

    

< 동일 기간 10개 현장 중복 수수자 분석 결과 >

연
번

현장명 기간
총지급액
(만원)

월지급액
(만원)

수수자 지급업체

계 ’21.10-’22.11 3,340 370

A

4개社
1 인천 ▽▽ ’21.11-’22.10 1,320 110 □□건설
2 부산 ▽▽ ’21.11-’22.10 1,200 100 ▽▽건업
3 부산 ▽▽ ’21.10-’22.11 260 20 ◇◇건설
4 경남 ▽▽ ’22.04-’22.10 140 20 □□건설
5 부산 ▽▽ ’22.04-’22.10 140 20 ▽▽건업
6 부산 ▽▽ ’22.05-’22.10 120 20 ▽▽건업
7 경남 ▽▽ ’22.07-’22.11 100 20 △△
8 경남 ▽▽ ’22.10 20 20 □□건설
9 부산 ▽▽ ’22.10 20 20 □□건설
10 부산 ▽▽ ’22.10 20 20 □□건설

    * 10개 中 8개 현장은 복지기금(각 20만원), 2개 현장은 전임비(각 100, 110만원) 추정

   - 이들이 여러 개의 현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총액은 월 260만원 수준

이었으며, 월 81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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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- 여러 개의 현장에서 돈을 받아간 기간은 평균 6.6개월로 나타났으며, 

최대 21개월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.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, 

현장의 소속 조합원의 처우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

임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”며,

 ㅇ “일 안하는 팀·반장 등 ‘가짜 근로자’에 이어 ‘가짜 노조 전임자’도 

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”고 강조하였다.

 ㅇ 아울러, 원 장관은 “앞으로 관련부처와 함께 건설 현장 내 노조 전임자가 

｢노동조합법｣에서 정한 ‘유급 근로시간 면제’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

지정·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”고 밝혔다.

   


